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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입헌주의에 대한 연구는 입헌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등치시키 

는 식의 공리주의적 방식을 통해 진행돼 왔다 입헌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정 

치 체제와의 선택적 친화성 내지 긴밀한 함수관계를 맺으며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이론의 측면에서는 입헌주의가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질서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입헌적 독재 역시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적 헌정 질서 또한 그 자체로 입헌 독재의 관점 없 

이는 서구정치의 핵심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의 

존립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독재를 배제해놓고는 그 어떤 정부도 살아남기 힘 

들며， 그 점에서 서구 입헌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한마디로 

현대 민주주의와 독재체제는 입헌주의라는 동일한 모반에서 출생한 이란성 

쌍생아에 비유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20서|기 초 

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대한 칼 슈미트의 주권 독재에 관한 논의를 중심 

으로 입헌주의의 또 다른 일단을 드러내고자 한다. 나아가， 칼 슈미트 헌법 

이론의 측연에서 1970년대 한국의 유신헌법의 정치원리를 비판적으로 재 

해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추제어: 입헌독재론， 자유주의의 위기 ， 주권적 독재， 정치신학， 권위결정 

론， 헌법제정권력 ， 유신헌법 ， 통일주체국민회의 

1. 서론 

인간사회에 헌법은 왜 필요하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규명하는 일이 입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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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는 헌법에 입각한 정치체제， 곧 헌정체제 

가 인간의 정치적 삶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그 중요성을 밝혀내는 일이라 하겠다. 

홉스，스피노자，비교적 최근의 헤르만 헬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정치 사상가들 

은 헌정체제의 필요성을 인간의 본성에서 찾고 있지만， 입헌주의가 근대 정치의 산 

물이라는 점에서 양자 간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1) 그런 

데 지금까지 입헌주의에 대한 연구는 입헌주의를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와 등치시 

키는 식의 다소 공리적 방식을 통해 진행돼 왔다고 할 수 있다. 

입헌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의 선택적 친화성 내지 긴밀한 함수관계 

를 맺으며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헌법이론의 측면에서는 입헌주의가 자유민 

주주의적 법치국가 질서와 반드시 통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입헌적 독재 역 

시 가능할 뿐 아니라만，자유민주주의적 헌정 질서 또한 그 자체로 입헌 독재의 관 

점 없이는 서구정치의 핵심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의 

존립이 위기에 처했을 때，독재를 배제해놓고는 그 어떤 정부도 살아남기 힘들며 ， 

그 점에서 서구 입헌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로시터 교수의 현대 

적 입헌 독재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시사해 주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Rossiter 2Jα>4) . 요컨대 현대 민주주의와 독재체제는 입헌주의라는 통일한 모반에서 

출생한 이란성 쌍생아에 비유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20 

세기 초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대한 칼 슈미트의 주권 독재에 관한 논의를 중 

심으로 입헌주의의 또 다른 일단을 드러내고자 한다.나아가， 칼 슈미트 헌법이론의 

측면에서 1970년대 한국의 유신헌법의 핵심 내용을 재해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19년에 성립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둘러싸고 전개된 입헌주의 논쟁이 중요 

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헌법 그 자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거의 유일한 정치논쟁이었 

1) 입헌주의와 주권의 관계는 이후 분석을 통해서도 밝혀지겠지만， 근대정치체제를 형성하 

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주권과 입헌주의의 결합을 통한 국민국가 

형성에 실패했을 경우，그러한 공통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그 

것은 무엇보다 근대적 시민권과 안보권의 상실로 나타나며， 아감벤(1998)의 지적대로 소 

위 ‘헐벗은 삶’ 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헐벗은 삶의 문제가 과연 정 

치공동체의 유력한 구성원리로서의 주권과 입헌주의 공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 

치원리를 창안할 수 있는가는 현재로서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아감벤 

의 ‘헐벗은 삶’ 퉁에 대해서는 유홍림 홍철기(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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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과정에서 칼 슈미트의 이론적 공헌은 헌법을 정치 

적 텍스트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둘째， 19세기 빅토리 아 시 대를 지배한 자유주의적 낙관， 영국， 미국 등 주로 앵글 

로색슨 국가를 통해 만연된 자유민주주의 종합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파시즘과 

볼셰비즘이라는 정치운동의 동장을 통해 개시되었다는 점이다. 

셋째，전쟁과 공황，혁명으로 점철된 예외적 상황에서 등장한 위기의 정치이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입헌주의의 문제를 단순한 법치주의 문제가 아닌 그것의 배경 

에 깔린 정신적 지위에서 규명하는 식의 논쟁의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 

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논쟁이자 되새겨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입헌주의 논쟁의 한 가운데 바로 칼 슈미트가 있었다. 

이러한 입헌주의 논쟁은 이미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과 인식의 차이에 따라 거반 

결정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칼 슈미트는 누구보다 이를 잘 알았고， 민주주의 

에 대한 자유주의적 종합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시민적 법치국가론’ 에 흡사 외 

과의사처럼 메스를 들이대며 헌법정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적 사유를 전개해 

나가고있다. 

칼 슈미트의 헌법정치 이론의 방볍론적 양대 지주는 권위결정론과 정치신학이 

다. 이러한 방법론은 두 개의 유럽적 정치현실， 곧 의회주의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적 입헌이론에 대한 비판과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대변되는 독일 식 자유 민주주의 

적 종합에 대한 전면적 비판을 통해 구체화된다. 전자가 현대의회주의의 정신상황 

에 대한 비판이라면 후자는 독일 자유주의적 헌법론을 잇는 켈젠 유(젖없의 실증주 

의적 법치국가론에 대한 비판이다 2) 당시 유럽의 정치현실을 관통하고 있는 자유 

주의에 대한 정신사적 비판을 통해 권위결정론을 새롭게 정초하며 ， 그것의 정당성 

을정치신학과민주주의에 대한자신만의 독특한해석을통해 마련한다.바로이러 

한 주객관적인 이론적 고찰의 정치적 귀결이 바로 칼 슈미트 헌법이론의 핵심개념 

2) 켈젠과 슈미트는 헌법의 수호자는 과연 누구인가를 놓고 일대 논전을 벌였다. 켈젠 

(1991)은 헌법의 수호자는 의회， 대통령， 국사재판소 둥 다원적 권력기관이 모두 해당한 

다고 주장했던 반면，슈미트(1991)는 헌법의 수호자는 바로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권력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오직 연방대통령만이 그 자격이 있다고 했다. 

헌법의 수호자로서 연방대통령을 지목한 슈미트의 이러한 주장이 바로 바이마르 헌법 

제48조를 주권독재 조항으로 해석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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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는 주권독재론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유럽 정치현실에 대한 슈미트의 

비판을 살펴보고， 그의 정치이론의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는 권위결정론을 정치신 

학과 주권독재론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그 다음으로는 칼 슈미트의 헌법정치론이 한 

국의 정치현실과 무관하지 않음을 유신헌법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며 ， 결론에서 

는 칼 슈미트가 제기한 입헌적 독재의 문제의식이 9 . 11테러 이후 새롭게 조성된 

현재의 정치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사점이 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11. 자유주의 비판: 현대의회주의 위기론 

칼 슈미트의 정치적 입장은 독일 보수주의적 지배층，곧 독일 근대를 지배해온 

융커 계급의 그것과 대체로 유사하다. 세계 l차대전을 통해 독일 제국은 몰락했다. 

이와 더불어 융커 계급 또한 오랫동안 누려온 정치적 실권을 상실했다. 전쟁과 혁 

명이 교차하는 정치적 위기의 한가운데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입헌 민주주의 

적 정치 제도가 창설되었다.하지만 이를 주도한 독일 시민계급은 예의 정치적 무 

능력을 그대로 노정했다. 독일 시민계급은 단 한번도 정치적으로 독립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권은 상실했으나 그간 오랫동안 정치적 지배 

를 통해 통치 경험을 축적해온 융커계급과 실권은 장악했으나 통치의 한계를 드러 

내고 있는 부르주아 및 노동자 계급 간의 불신과 격렬한 대립은 정치적 위기 상황 

을 초래했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여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어떤 정치적 결정도 내리 

지 못하는 상황을 사실상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위로부터 흑색，적색 ， 황색 

순으로 층층이 나뉘어 있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3색 깃발의 색깔 순서를 어떤 식으 

로 정해야 할지를 놓고도 정치세력마다 입장이 분분했으며，독일 상선은 적색이 들 

어가면 깃발 게양을 거부할 것이라는 식의 해프닝이 야기될 정도였다. 

칼 슈미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상황을 새로운 헌법구성을 통한 국가형식 

은 갖추었으나 국가의 본질인 정치적 통일성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독일 시민계급이 준봉하는 자유주의와 대의제를 독일의 정치 환경 및 전통적 국가 

정신과는 대단히 이질적이며，따라서 대단히 의제적 형식의 사이비 자유주의라고 

파악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오랜 기간 독일 국가의 정치적 통일성을 유지해 

온 융커 귀족지배의 관헌국가를 당연하게 여겨옹 독일 보수세력들에게 바이마르 



입헌독재론: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주권적 독재와 한국의 유신헌법 245 

공화국의 등장은 일종의 정신적 공황상태를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질서와 

총화를 정치적 삶의 불문율로 받들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공화정을 헌법 

률로 확정한 바이마르 정치질서는 독일 보수세력에서 사회적 무질서와 정치적 혼 

돈으로 여겨졌음은 불문가지의 일이었다 하겠다(Heller 1996; 이해영 2004). 

사정이 이러할 때， 독일의 보수적 지배엘리트들에게 헬러 (Heller 1996)의 통찰대 

로 정치적 독재 이외에는 달리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제 l차 

대전 이전의 독일의 정치생활을 결정지어 온 군주주권은 이제 더 이상 정당성은 

물론 실효성을 지닐 수 없다 바이마르 헌법을 매개로 하되 궁극적으로 그것의 효 

력을 정지시키며 성격상 일차 대전 이전의 그것과 통일한，그러나 그 정치정당성의 

원리에 있어 새로운 국가적 통일성을 정치이론적으로 달성하고 보수혁명을 제도 

화하라는 급진적 주문이 칼 슈미트 앞에 던져졌다. 칼 슈미트는 이러한 물음에 주 

권독재론을 통해 답한 것이라 하겠다.당시 정황에 대한 이러한 예비적 이해를 통 

해 어째서 칼 슈미트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현대 자유주의에 대해 그토록 적 

의를 드러냈는가를 대략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보수혁명의 정치제도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 그가 맨 먼저 착수한 작업은 서 

구 자유주의와 의회주의 비판이었다 3) 그렇다면 칼 슈미트가 이해하는 자유주의란 

무엇이며 그 비판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그는 현대가 세 가지 위기의 시대라는 관 

점에서 문제를 풀어 간다 오늘날 세 가지 위기를 구별할 수 있다. 첫째로 민주주의 

3) 맥코믹 (1997)은 칼 슈미트의 자유주의 비판이 서구계몽주의 이래 정치세계를 지배해온 

기술주의 내지 실증주의 전반에 대한 우파적 비판이론의 특성을 지닌 탁월한 견해로 간 

주한다 그는 슈미트가 제기한 의회주의 및 법치국가 등 자유주의적 정치기계에 대한 

비판이 현재에 있어서도 여전히 논쟁적이라고 간주한다 하지만， 펼자는 개인적으로 그 

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구체적인 정치사회상황에 대한 것이라기보단 이념정향적인 

형이상학적 비판에 치우쳐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며， 

무엇보다 자유주의 정치이론이 국가와 사회의 적대와 조화라는 끊임없는 길항작용을 

통해 발전해왔다는 것을 간과한다 서구 자유주의 이론은 국가가 아닌 주로 사회 쪽의 

정치적 문제제기였음을 이해한다면， 칼 슈미트에게서 ‘시민사회론’ 의 부재는 치명적인 

이론적 결함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기본권을 오직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적 발전의 산물로만 이해하는 그의 편협한 정치적 관점에서 발견한다. 이에 반해 자유 

주의가 지닌 가치에 대한 이해가 동시대의 사회주의 이론가였던 그람시나 헬러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아니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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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기，둘째로 근대국가의 위기 ， 그리고 끝으로 의회주의의 위기 이상 세 개다. 이 

가운데 그가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는 바로 의회주의의 위기이다. 칼 슈미트는 토 

론과 공개성을 핵심원리로 하는 의회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그 발전의 내적 경향에 

의해서 변질되었고， 한동안 결함 양상을 띠어 왔던 민주주의와도 대립하게 되었다 

고단언한다. 

슈미트에 의하면，의회주의에 특유한 모든 제도와 규범은 토론과 공개성에 의해 

비로소 그 의의를 갖게 된다. 자유주의적인 합리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정치적 주장 

이란 정치생활의 공개성의 요청 그리고 권력분립의 주장，더 정직하게 말하면 대립 

된 제 세력의 균형화에 관한 이론이며 이 균형화에서 평형으로서 정의가 자연히 

발생한다. 

“의회는 공개적 토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서 실행될 때에만 ‘진실한 것’ 이 

다. 하지만 의회주의에 있어서 토론은 특별한 뜻을 가지며 단순한 거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즉 모든 대의제도에 특징적인 것은 여러 가지 이해투쟁에서가 아니 

고 여러 가지 의견투쟁에서 법률이 제정된다는 것이다. 셜득 당하는 데 기꺼이 응 

할 각오， 당파적 구속으로부터의 독립 ， 이기적인 이해에 구애되지 않는 것 등의 공 

통의 확신이 전제조건으로서 토론에 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거래는 합리 

적인 정의를 찾아내는 것을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이익과 이득의 기회를 

교량으로 해서 성취하고，자기의 이익을 가능한 한 주장하는 것이며，물론 이 거래 

는 여러 가지 연설이나 논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정확한 의미로서의 토론은 

아니 다 .. (Schmitt 1987, 17-18). 

의회주의의 지위는 20세기의 정치상황에 있어 대단히 위기적이다. 그것은 대중 

민주주의의 발전이 논의를 거듭하는 공개적 토론을 하나의 공허한 형식으로 만들 

어 버혔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당은 이미 토론하는 의견집단으로서가 아니라 사회 

적 또는 경제적인 권력집단으로서 서로 대립하고 쌍방간의 이익과 권력획득의 가 

능성을 교량하고， 이 사실에 따라서 타협과 제휴를 하고 있다. 대중은 선전기관에 

지배되고 있는데， 그것은 눈앞의 이익과 격정에 호소해서 최량의 영향력을 떨치는 

것이다. 진실한 토론을 특색 있게 하는 고유의미의 논거는 소멸해 버린 것이다. 그 

대신에 나타난 것이 정당간의 교섭에 있어 이익과 권력획득의 기회를 잡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타산이며 대중취급에 있어서는 선전에 적합한 눈길을 끄는 암시 ，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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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symb이)이 다(Schnùtt 1987, 20).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기초인 토론과 공개성 상실에 관련된 비판과 아울러 

이로부터 정치적 공론장으로서의 의회가 비밀주의적인 위원회 내지 이해담합적 

권력정치구조로 변질해 가는 과정에 대한 칼 슈미트의 분석은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꺼)나아가，결론은 상반되지만 이후 하버마스가 서구 공론장의 구조변통과 관 

련하여 제기한 의사소통이론과 일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슈미트가 여 

기서 행한 현대 의회주의 정신에 대한 비판은 물론 정치신학의 문제설정 역시 당 

시 유럽에서 대표적인 반혁명 보수주의 철학자로 널리 알려진 차톨릭 사제 도노소 

코르테스에게서 강하게 영향 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도 토 

론과 공개성이라는 현대 대의주의의 핵심을 내적으로 보존하면서 민주주의를 통 

해 사회주의를 형성하려 했던 밝스주의 법학자 헤르만 헬러(Heller 1997; 2(00)와는 

달리， 칼 슈미트는 자유주의 혹은 의회주의 그 자체를 폐기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도노소 코르테스에 의하면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본질은 정치사회적 의미를 지 

니는 이념 투쟁에서 결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토론을 전개하려고 노력하 

는 데에 있다. 그는 부르주아지를 토론하는 계급 이라고 정의한다.이리하여 부르 

주아지는 규탄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단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모든 

정치활동을 신문이나 의회와 같은 언론으로 옮기려는 계급은 사회투쟁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다.7월 왕국시대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의 내적인 불안정성과 불 

철저성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들의 자유주의적 입헌주의는 국왕을 의회에 의해서 

약화시키면서， 또한 왕위에 머무르게 하였는데， 이것은 신을 세계에서 추방하면서 

더욱이 그 존재를 보장하는 이신론이 범한 것과 동일한 논리적 모순이다.또한 자 

유주의적 부르주아지는 신을 원하지만 그 신의 활동은 부정되어야 하며，군주를 

원하지만 그 군주는 무력해야 한다. 부르주아지는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면서 선거 

권을 유산계급에 한정 한다.이것은 교양과 재산의 입법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 

기 위한 것이다. 마치 교양과 재산이 빈곤하고 무교양한 사람들을 억압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 인양 말이다.부르주아지는 혈통과 가계에 의한 귀족정치를 폐 

기하면서，더구나 금권귀족의 파렴치한 지배，즉 귀족정치 중에서도 가장 우매하고 

저열한 형태를 인정한다. 부르주아지는 군주주권이나 인민주권도 원하지 아니한 

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가?" (Schmitt 1988b, 60). 

4) 칼 슈미트의 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는 상탈 무프(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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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트는 사실상 코르테스의 입을 빌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이다. ‘토론하는 계급’ 이라는 부르주아지의 정의나 언론 · 출판의 자유가 부르주아 

지의 종교라는 코르테스의 인식이 자유주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단 

언이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나 대륙의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탁월한 착상임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를 들면 콩도르세의 체계， 즉 단지 입법부뿐만 아니라 인민 전체가 토론하며， 

인간 사회가 하나의 거대한 클럽으로 변하고， 이리하여 진리는 토론을 표결한 결 

과 저절로 생겨나온다는 것이 정치생활의 이상이라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 

안된다 코르테스는 이것이야말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상이며，언론 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하며 결국에는 결단을 필요 없게 만들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뿐이다. 자유주의는 개별적인 정치문제 모두를 토론하며 교섭 재 

료로 삼듯이，형이상학적인 진리도 토론 속에 해소시켜버리려고 한다.자유주의의 

본질은 교섭이며， 결정적인 대결과 피비린내 나는 결전은 의회의 토론으로 변하 

고， 결정은 영원한 토론에 의해서 영원히 정지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천천히 

기 다리 는 불완전한 것 이 다" (Schmitt 1988b, 63).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의 반대는 독재다. 항상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 

하며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이 코르테스와 같은 정신의 결정주의에 내포되 

어 있다"(Schmitt 1988a, 65). 하지만 코르테스의 독재론은 슈미트가 보기에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헌법정치이론의 근원적 문 

제틀을 폐기해버렸기 때문이다. 

“코르테스를 포함하여 저 반혁명 국가철학자들은 결정이라는 계기를 강조한 나 

머지 이 계기가 결국은 그들의 출발점이었던 정당성 사상을 폐기하기에 이르렀 

다.도노소 코르테스는 이미 군주는 존재하지 않으며，어떠한 군주도 국민의 의사 

로써 군주가 되는 이상의 용·기를 가지지 못하며，군주제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였 

다는 인식에 도달하자마자그 결정주의에 종지부를 찍고 정치적 독재를 요청하였 

다. 이미 앞에서 인용한 드 매스트르의 표현 속에서 국가를 결단의 계기로 환원하 

려는 사상이 나타나 있으며， 이 결단이란 추론이나 토론，자기변명 등을 하지 않는 

순수한 결단，무에서 창조된 절대적 결단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독 

재이며 정당성은 아니다 도노소는 최후의 결전이 임박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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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악에 직면하여 해결하는 길은 독재 밖에 없으며，세습이라는 정당성의 사상 

은 이 러 한 경 우 공허 한 자기 정 당화가 될 뿐이 다"(Schmitt 1988b, 65). 

이로부터 칼 슈미트는 현대 의회주의 정치를 지양하는 두 가지 계기가 입헌주의 

적 정당성과 독재사상으로부터 연유할 수밖에 없음을 간파했다고 할 수 있다.즉， 

정당성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의 헌법제정권력에 의거한 항구적인 독재기 

관의 창설로서의 주권 독재， 이를 통한 보수혁명의 영속화가 칼 슈미트의 헌법정치 

론의 야심 찬 목표가 된 것이다 5) 

111. 주권독재론의 방법론적 기초: 헌법제정권력과 정치신학 

현대 의회제의 정치적 정표는 합법성에 있지 결코 정치적 정당성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칼 슈미트의 핵심주장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이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혹은 의회제의 정신적 기반의 차이로부터 도출된다.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정치적 

제도화가 반드시 입헌적 의회제일 필요는 없으며， 입헌적 독재의 형식을 띠는 것도 

가능하다. 슈미트는 정치적 정당성은 복종과 명령의 근거로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간접권력이 아닌 오직 권력의 직접적 속성，따라서 인격적 권력으로부터만 유출되 

어 나오며，이러한 인격을 담지 하는 권력만이 예외 혹은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결 

정을 실제로 내릴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홉스적 의미의 ‘명령으로서의 법률’ 을 실 

5) 오늘날 지배적인 부류의 정당성이 실제적으로 민주주의인 것은 중요하다. 1815년부터 

1918년으로의 발전은 정당성 개념의 발전으로서 즉 왕조적 정당성에서 민주주의적 정 

당성에의 발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 원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왕년의 

군주제 원리가 갖고 있던 것과 유사한 의의이다 정당성이라는 개념은 그 구조와 내용 

을 바꾸지 않으면 그 주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상세하게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것은 지적되지 않으연 안되는 것이다. 정당성에는 두 개의 

다른 종류가 있으며 설혹 법률가가 거의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 개념이 불가결의 것이 

아니 된다든지 혹은 그 본질적인 제 기능이 인식되지 않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닐까. 

국내법상 오늘날 일반적으로 모든 정부는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성립된 입헌 

의회가 인가 할 때까지는 단순히 임시정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기초에 

의하지 않는 권력은 모두 창탈된 권력이라고 간주되는 것이다" (Schmitt 198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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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옮기는 국가권력의 창설 요구를 불가피 하게 하는 것이다. 

흡스의 과학적 체계의 기초에는 매우 병백하게 국가 이외에는 어떠한 법도 존재 

하지 않으면，국가의 가치는 바로 그것이 법에 관한 다툼에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 

을 창조한다는 점에 주된 명제가 있다.홉스에게 “법률은 충고가 아니고 명령” 이며 

법률은 본질적으로 권위이며 합리주의적 = 법칙국가적인 법률개념과는 달리 진리 
나 공정성이 아니라는 것은 지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국가는 어떠한 불법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규정도 그것이 결코 정의의 이념에 합치되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그것을 국가의 명령의 내용으로 함으로써만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슈 

미트 헌법이론 전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홉스의 권위결정의 테제，곧 진리 

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법은 정의의 규범이 아 

니라 최고 권력을 가지며，그것에 의해서 국가구성원의 장래의 행동을 규정하려고 

하는 자의 명 령 을 의 미 한다(Schmitt 1996, 47). 

그렇다면 정치적 국가의 명령인 법률을 실효성 있게，다시 말해서 정치권력을 권 

위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권이다. 여기에서 홉스의 권위결정 

설은 보탱의 주권이론과 결합된다. 하지만 슈미트는 ‘주권은 최고권력이다’ 는 식 

의 주권에 대한 통상적 정의를 통어반복적이고 완전히 공허한 상투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주권자란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상사태에 관 

한 결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정이다. 문제는 주권의 구체적인 적용을 둘 

러싼 다툼이다.그것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무엇이 공익 또는 국가이익이며 ， 공 

공의 안전과 질서， 공공의 복지 등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하여 누가 결정을 내리는 

가 하는 데에 있다.모든 질서와 마찬가지로 법질서 역시 결정에 근거를 두며，주권 

의 문제는 비상사태에 관한 결정의 문제이다 따라서 주권 문제의 핵심은 항상 헌 

법에 근거하여 규정되지 아니힌 권능에 관하여 누가 결정을 내리는가，즉 결정권의 

문제에 관하여 법규에서 아무런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누가 결정권을 가 

지 는가 하는 것 이 다(Schmitt 1988b, 21). 

다른 한편，법이 특정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질서가 만들어져야 한 

다 6) 즉 정상적 상태가 창조되어야 하는데，이러한 정상적인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 

6) 카톨릭의 정치사상으로부터 유래하는 칼 슈미트의 질서사고와 실정법의 관계를 논하는 

글로는 카이저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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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의 여부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자가 바로 주권자이다. 슈미트에게 모든 법은 

‘상황의 법’ 이다. 주권자는 전체로서의 상황을 그의 전체성 속에서 보장하는 바， 이 

러한 주권자야말로 궁극적 결정의 전담자인 것이다. 이 점에 바로 국가주권의 본질 

이 있다.그것은 정확하게는 강제의 독점이나 지배의 독점이 아니라 결정의 독점으 

로서 법학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비상사태는 국가권위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낸다. 여기서 결정은 법규범에서 분리되며，또한 역설적으로 법을 창조하기 위 

하여 법을 소유할 펼요는 없다는 것이 권위를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Schmitt 1988b, 

23). 

칼 슈미트가 이해하는 보탱 주권론의 핵심은 위기상황에서 결단하는 최고 권력 

으로서의 주권개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당성을 안출하는 권위의 원천으로 

서의 군주 혹은 인민의 헌법제정 행위를 통한 법제도적 형식을 지닌 국가 창설로 

연결된다. 이처럼 최고 권력과 법적 권력의 결합이야말로 주권개념의 근본문제이 

다 바로 이러한 이론적 전제가 칼 슈미트로 하여금 입헌적 독재로서의 주권독재론 

을 고안하게 하는 상황을 연출케 하는 것이다. 

“법을 창조하기 위해 법을 소유할 필요는 없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는，슈미트의 비유에 따르면，시민적 법치국가적 헌법이론의 표현방법으로 하면 

하나의 유일한 지위에 모든 국가권능을 집중시키는 일이 필요한데 바로 이와 같은 

정치상태를 독재라고 부를 수 있다. 

“지금까지 있던 헌법률을 혁명을 통해서 제거한 후에 개최되는 헌법제정의회의 

독특한 상황을 주권적 독재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그것은 민주정적 

헌법의 기본 상황으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다.새로운 헌법률적 문서가 효력을 발 

생하기 전에는 그 의회가 정치적 통일체의 합헌법적인 위정자이고 국가의 유일한 

대표자로서 행동한다.그것이 하는 모든 것은 그에게 직접 위임되었고，하등의 권 

력분립과 헌법률적 통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정치적 권력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그러므로 헌법제정의회는 자기 스스로가 부과하는 제약 이외에는 어떠한 제약도 

받음이 없이 당해 상황에 비추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독재의 본질적 내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Schmitt 1976, 79) 

주권적 독재는 기존질서 전체를 그 행동에 따라서 제거해야 할 사태로 간주한 

다. 주권적 독재는 현행 헌법에 근거하여 ， 즉 헌법상의 하나의 법에 의해서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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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진정한 헌법으로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상 

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행 헌법이 아니라 초래되어야 할 헌법， 

곧 독재에 대항하는 어떠한 헌법에 의해서도 제거될 수 없는 헌법제정권력에 근거 

한다(Schmitt 1996, 174). 

이러한 헌법제정권력에 대해 프랑스 혁명의 이론가 시에예스는 이른바 ‘조직화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조직하는 것’ 의 발견으로 정의한다. 모든 국가본질의 근원 

력인 인민， 국민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관들을 제정한다. 그 권력의 끊임없이 불가 

해한 심연으로부터 항상 새로운 형태들이 생겨나는데，국민은 언제나 그것을 타파 

할 수 있으며，그 형태들 속에서 국민의 권력이 결코 명확하게 한정되지는 않는다. 

국민은 강권법의 무제한적이며 제한할 수 없는 보유자가 되며，더구나 이것은 긴급 

사례에만 한정할 필요조차 없다. 국민은 결코 자기 자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단지 타자만을 제정한다. 따라서 국민과 제정기관들과의 관계는 상호적인 법 

적 관계 는 아니 다(Schmitt 1996, 179).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일방석으로 권리만을 지니는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인 인 

민의 실체가 대단히 무정형적이고 비결정적이라는 사실이다.다시 말해서，조직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조직하는 것의 아포리! 그렇다면 헌법제정을 유일하게 관장 

할 수 있는 주권자적 지위를 지닌 인민의 정치적 정당성은 어디로부터 옹 것이란 

말인가?슈미트는 이러한 형이상학적 문제는 정치신학의 고유영역이라고 말하면 

서，실제의 역사에서는 이러한 인민의 헌법제정권력을 위탁받은 제도 창설의 불가 

피성을 시에예스의 말을 빌려 인정한다. 그것이 바로 헌법을 제정하는 국민대표기 

관으로서 인민에게 권한을 수탁받은 헌법제정국민회의의 역할이다 7) 

시에예스는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제정된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 논하면서 이것 

과 이른바 대표의 허용성을 결부시킨다. 그는 1789년의 헌법제정의회의 대의원도 

강제위임의 보유자와 대립되는 대표자라고 해석했다.그들은 사자(使者)로서 이미 

확정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이제부터 ‘형성하는’ 임무를 가지 

게 된다. 따라서 인민의 의지는 오직 대표자라는 인불과 대표가 존속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에만 관계한다. 실제로 의지는 명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의 

지가 어떻게든 형성되고 나면 그것은 제정적으로 되지 않고 그것 자체가 제정된 

7) 시에예스와 칼 슈미트의 헌법제정의 정치이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파스키노(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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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Schmitt 1996, 179). 

헌법제정권력과 관련된 주권독재에 대한 슈미트의 논의를 정리하면，주권적 독 

재를 통해 헌법을 실제로 제정하는 주체는 사실상 인민대표기관 내지 그러한 권력 

을 위임받은 인격적 개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다만，그러한 권한은 헌법제정 

권력을 지닌 인민의 의사에 의해 보장받고 위탁된 것으로 상정될 뿐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칼 슈미트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곧 치자(治者)와 피치자(被 

治者)의 동질성으로까지 고양된 통일성에 의해 정의된 그러한 민주주의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는 동일하며， 주권자 즉 모든 

시민으로 이루어지는 의회는 임의로 법률이나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대중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서 치자와 피치자와의 통일성을 실현하려고 시 

도하고 그 과정에서 벌써 이해할 수 없는 구시대의 제도로서 의회를 만난 것이다. 

이 민주주의적 통일성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면 특히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명된 저항할 수 없는 국민의 의지라는 유일한 표준 앞에서 

는 어떠한 다른 헌법상의 제도도 문제가 될 수 없다 .. (Schmitt 1987, 35-38). 

여기서 인민은 다만 자신이 권력을 위탁한 헌법제정기관에 의해 창설된 헌법이 

자신의 의사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만 확인해주면 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실 

질적으로 헌법제정권력으로서의 인민은 헌법의 승인 가부를 정할 때 출현하며，이 

를 통해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제의 원칙이 확정되었다고 일회 

적으로 ‘상정’ 될 뿐이다. 

“인민의 직접적인 의사표시의 자연적인 형식은 집합된 군중의 찬성 또는 반대 

하는 외침，즉 갈채다. 현대 광역국가에서는 모든 인민의 자연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생활표시인 갈채는 그 자태를 변화시켰다. 여기서는 갈채는 공론으로서 표시된 

다.( .. .. .. )인민의 헌법제정권력은 항시 기본적인 예 또는 아니오를 통해서만 표시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의 내용을 형성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이 다 .. (Schmitt 1976, 104-105). 

헌법제정권력의 담지자로서의 인민은 무언가를 산출하는 존재로서 능산적 자연 

에 비유되며 ， 의무는 없고 오직 권리만을 지닌다는 시에예스의 언급을 통해 정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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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핵심이 헌법을 산출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기제，곧 인민주권의 해석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권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헌법제정권력과 이러한 권력을 산출 

하는 주권자로서의 인민이라는 이론적 연쇄구조는 민주주의에 대한 슈미트의 인 

식과 근본적，형이상학적 정치사유라는 측면에서의 정치신학을 통해 도출되는 것 

이다. 한마디로，정치신학은 칼 슈미트의 주권독재사상의 배면에 깔린 인식론에 해 

당하는 소위 ‘정상과학’ 의 역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유래한다는 신념은 모든 정부의 권력은 신에 유래한다 

는 신념과 같은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이들 제명제의 각각은 정치현실에 있어 

서 여러 가지 통치형태나 법률적 귀결을 수렴할 여지가 있다. 민주주의의 과학적 

고찰은 내가 정치신학이라고 부른 특수한 영역을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9세 

기에는 의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받아들여질 정도로 서로 

결합되어 있었으므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관찰이 우선 먼저 행해지지 않 

으면 안됐다. 민주주의는 현대 의회주의라는 것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고 의회주 

의도 민주주의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재는 민주주의에 결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도 독재에 결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Schmitt 1987, 68-69). 

슈미트에 따르면，근대국가론의 모든 주요한 개념은 세속화된 신학적 개념이다. 

이는 전지전능한 신이 전능한 입법자가 되면서 신학에서 국가론으로 전이된 근대 

국가론의 주요 개념의 역사적 발전 때문만이 아니라，또한 그것의 인식이 이 주요 

개념들의 사회학적 고찰에 필수적인 바로 체계적 구조라는 점에서 그렇다.슈미트 

는 ‘신학에서의 기적이 법학에서의 비상사태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 

다. 바로 이 체계적 구조를 찾아내는 작업이 유추 또는 개념사회학이다. 개념사회 

학에는 최종적， 발본적인 체계적 구조가 발견되고 이 개념 구조를 한 특정 시대의 

사회구조의 개념적 가공과 비교되는 일이 포함된다.예를 들어 17세기의 왕정을 데 

카르트적 신(神)개념이 반영된 현실적인 것이라고 묘사한다면 그것은 주권의 개념 

사회학이 아니다.그렇지만 왕정의 역사적，정치적 존속이 당대 서유럽 인간의 모 

든 의식상태에 조응하고 그리고 역사적， 정치적 현실의 법학적 형상화를 통해 그 

개념구조가 형이상학적 개념의 구조와 일치하는 하나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인다면 그것은 주권의 개념사회학에 속하는 것이다 .. (Schnútt 1988b,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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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17세기 왕정에서 신은 왕이라는 형이상학이 바로 당대의 사회구조 

와 조응하는 것처럼， 20세기 민주정에서 신은 주권자라는 형이상학은 여기에 조응 

하는 사회구조를 갖는다는 말이 된다 사회 내지 정치구조와 형이상학적 상의 정신 

적이지만 실체적인 동일성을 증명하는 일이 바로 개념사회학이며 슈미트가 말하 

는 식의 ‘정치신학’ 이 되는 것이다. 

“루소에 있어서 일반의사는 주권자의 의사와 통일시된다.그러나 동시에 일반의 

개념은 그 주체라는 점에서도 양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민중이 주권자가 된 

다. 이리하려 종래의 주권개념의 결정주의 및 인격주의적 요소는 상실되었다. 민중 

의 의사는 항상 선하며， 인민은 항상 유덕하다. 국민이 어떻게 의사를 만들더라도 

의사를 만들면 충분하다. 그 형식은 모두 선이며 그 의사는 항상 최고의 법이다(시 

에예스). 그러나 인민은 항상 정당한 것을 하려고 한다는 필연성은 인격적 주권자 

의 명령을 특정짓는 정당성과는 별개의 것이다. 절대군주는 이해항쟁에 결단을 내 

리며，그럼으로써 국가적 통일의 기반을 닦았다. 인민으로서 표시되는 통일체는 이 

러한 결정주의적 성격을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유기적 통일체이며，국민의식과 함 

께 유기적 총체로서의 국가라는 관념이 생긴다 이와 같은 사상사적인 고찰에서 

본다면， 19세기 국가이론의 발전은 일체의 유신론적，초월적 관념의 제거와 새로운 

정당성 개념의 형성이라는 두 개의 특징적인 요소를 나타낸다.전통적인 정당성의 

개념은 명백히 모든 명증성을 상실한다 . ... 1848년 이후 국법학은 실정화 되고 일 

반적으로 이 말의 배후에는 자신의 난처함을 은폐하거나 또는 다양한 표현을 취 

하면서 모든 권력을 국민의 헌법제정권력에로 톨린다. 즉 군주적 정당성 관념 대 

신에 민주적 정당성 관념이 동장한다.따라서 결정주의 사상의 가장 위대한 대표 

자의 한사람이며 ， 모든 정치적 형이상학의 핵심을 근저에서 자각한 카톨릭 국가철 

학자 도노소 코르테스가 1848년 혁명을 보고， 왕권주의 시대의 종말을 인식한 것 

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다.국왕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왕권주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당성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코르테스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 독재뿐이다"(Schmitt 1988b, 

51-53). 

슈미트에게 현대 민주주의의 조직 형식은 따라서 반드시 입헌주의적 대의제일 

필요는 없다. 입헌적 독재의 하나의 정치형태인 주권적 독재 역시 유력한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비상사태 내지 예외적 상황에서 정치적 결정을 보게 하 

는 것은 토론과 공개성에 의거한 대의제가 아니라 정치적 독재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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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통일성，곧 치자와 피 

치자의 동질성의 수준으로까지 고양된 통일성에 의거한 인민의 헌법제정권력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한다. 다름 혹은 차이에 의해서는 민주주의가 실행될 수 없다. 왜 

냐하면 그것은 다원주의라는 띠명하에 국가를 분열시키며，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정 

치적 결정을 담보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로부터 인민의 헌법제정권력，곧 입헌 

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와 정치적 독재가 하나로 결합하여 유통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며， 그것이 바로 주권독재론의 핵심 내용이다. 주권적 독재는 이 둘을 결합 

하기 때문에 정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기초하기 때문에 합법성을 띤다. 이러한 

주권독재는 구체적으로 예외 또는 위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헌법에 의거 또는 헌 

법을 대치하여 법， 즉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헌법제정권력의 대표자로서 인격적 

권력의 형태를 취하는데，슈미트는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의거한 대통령의 비상 

명령권을 그러한 주권 독재의 근거로서 발견한다. 

결과적으로 칼 슈미트의 주권독재론은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 

는 정치적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위기와 헌법 붕괴 과정에서 민주주의，곧 헌법제정권력에 입각한 입헌 독재 

로서의 주권독재개념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나찌의 정치 쿠데타와 히틀러 개인 

의 무단독재를 합리화하는 제 3제국의 어용헌법학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자초했 

다 9) 물론 슈미트가 독일 보수주의의 연장시각에서 바이마르 헌법체제를 대단히 

8) “구체적 삶에 대한 철학이 예외로부터 혹은 극단적인 경우로부터 후퇴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최고의 정도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철학에 대해 예외는 규칙보다 훨 

씬 중요하다. … 예외는 정상적인 경우보다 흥미롭다. 정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지만 예외는 모든 것을 증명한다.예외야말로 규칙을 확인해줄 뿐만 아니라 규칙 

은 오직 예외를 통해서만 생존한다(Schmitt 1988b, 24-25) 

9) 다음과 같은 슈미트의 언급을 참조하라.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국법은 정치적 지도의 

무조건적 우위가오늘날의 국가제도에서 확고하게 인정된 근본원칙이라는자각에 도달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러한 근본원칙의 적확한 적용은 입법부와 집행부를 분리시키 

는 자유주의적，헌정국가적 원칙의 철폐이며，정부가 진정한 형식적 입법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모든 법률의 발의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사항이라는 것도 위의 근본원칙 

에 적용된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또한 총통이 의회를 소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입법을 할 수도 있다.이에 반해 의회가， 예컨대 바이마르 헌법 제24조의 이른바 의원의 

3분의 l의 권리에 근거하여 총통의 의사에 반하여 소집되고 거기에서 이른바 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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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스럽게 여긴 것은 사실이지만，그의 주권독재론이 과연 히틀러 l인 독재체 

제하의 정치질서를 의식적으로 기도한 것인가의 여부는 확인하기 대단히 힘든 문 

제다.하지만 적어도 1933년 3월 24일 연방의회에서 국가사회주의 정당으로의 권력 

위양을 다룬 수권법으로서의 소위 ‘잠정헌법’ 이 통과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칼 슈미트는 바이마르 헌법 질서를 격렬히 비판하긴 했어도，현대헌법체제가 그 정 

치적 구성과 법치국가적 구성을 동시에 지니며 두 가지 특성이 모두 불가피함을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 슈미트에 따르면 헌법의 법치국가적 구성은 자유권으로서 

의 기본권과 3권 분립의 보장을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법치국가적 구성에 대한 민 

주주의의 조직원리와 같은 정치적 구성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법치국가적 구성 

이 계속 그리고 동시에 유지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했다 하지만 1933년 이후의 히 

틀러 집권 과정에 대한 칼 슈미트의 정치적 해석은 헌법상의 법치국가 규정을 사 

실상소멸시켰다. 

무엇보다 헌법이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히틀러의 집권 당시 칼 슈미트 

가 주권독재론의 가장 핵심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정치기제로 강조한 인민의 헌법 

제정권력이 전혀 작동된 바 없다는 사실이다.그러나 칼 슈미트 정치이론의 이러한 

불철저함과 비일관성，그리고 현상추수적 경향성은 인민의 헌법제정권력의 문제를 

정치신학의 문제로 돌릴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 있다. 헌 

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반의사로서의 헌법제정권력이란 무엇인가?그것의 제도 

적 실체는 과연 실제로 조직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인민은 대표될 수 없기에 인민의 

총의를 통해 헌법이 형성된다는 식의 이상정치적 조건만을 단지 선언적 규정으로 

상정할 수 있을 뿐인가?정치적 정당성의 항구적 근원으로서 헌법을 창설할 수 있 

는 인민의 영구적 대표기관을 창설하는 방법을 통해 보수혁명을 입헌적으로 보장 

할 방도는 없는 것인가?요컨대，슈미트 헌법이론의 아킬레스 건은 과연 의회와는 

다른， 그러나 동시에 별도의 헌법제정권력의 영속적 제도화가 가능한가 여부였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난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한 아마도 최초의 사례는 

홍미롭게도 1970년대 현대한국정치를 통해 출현했다. 유신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 

의에 대한 정치적 컨셉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제출될 모든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될 뿐만 아니라 국법상으로도 부정된다" (Schmitt 

1988d, 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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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칼 슈미트 주권독재적 헌법론의 적용사례로서의 한국의 
유신헌법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활 통해 확정된 이른바 ‘유신헌법’ 은 한국 현대정치 

사에서 저주받은 그 무엇이었다. 본디 유신(維新)이란 말은 혁신과 유사어로서 낡 

은 제도나 체제를 아주 새롭게 고친다는 대단히 좋은 의미를 지니고 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통한 l인 독재정치의 대명사처 

럼 여겨져 왔다. 그러다보니 유신헌법이 폐지된 1980년 이래로 헌법정치론적 관점 

에서 유신헌법을 다룬 학술논문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었다. 한국 사회과학계의 이 

러한 태도는 홉사 일제 식민지 통치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시대를 학문적 연구 

주제에서 제외하는 것과 비슷한 소치로 여겨진다. 하지만 바꾸어 생각해보면 외세 

지배가 다시는 도래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일제시대를 더욱 더 연구해야 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민주주의적 헌정질서가 다시금 붕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서조차라도 유신헌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것의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충분한 이 

유가된다하겠다. 

거의 한 세대 만에 유신헌법을 지상으로 끌어올린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정치이 

론적 측면에서 보수혁명을 제도화한 대단히 흥미 있는 사례로서 슈미테리안적 헌 

법정치론의 관점에서도 상당한 이론적 혁신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정치학계나 헌법학계의 해석은 유신헌법이 박정희 개인의 종신집권을 위한 

헌법적 장치였다는 게 대체적 중론이다.다시 말해서，유신헌법은 극단적인 권위주 

의적 헌정체제로서 실제에 있어서 삼권분립 퉁 법치국가적 규정을 파괴한 입헌민 

주주의에 반하는 헌법으로서(김철수 1999, 880-881),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을 장기화하기 위해 궁정 쿠데타를 통해 군부권위주의 체제를 제도화 했다는 가장 

주요한 특정이 있다는 것이다(김태일 2001).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 

긴 하지만，헌법정치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유신헌법 텍스트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칼 슈미트의 주권독재론이 상당히 영향 

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슈미테리안적 헌법정치이론의 영향이 가장 먼저 눈에 띠 

는 대목이 헌법 전문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문구이다. 이 

문장이 중요한 것은 정치적 통일체，곧 국가의 국민적 목표를 셜정함으로써 우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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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형상화하고 유신헌법이 예외상황에서의 정치적 결단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 

문이다(갈봉근 1975, 4-5) 따라서 정권이 설정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방해가 되는 

세력은 곧바로 적으로 규정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자의적인 예외 상황 규정을 통 

해 발동된 이른바 ‘권위가 법을 만든다 는 권위결정의 문제틀은 유신헌법상의 대 

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사실상 주권자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유례없는 권력집중 현 

상을 초래하게 했다.무엇보다 대통령은 헌법적 규정에 의해 입법，사법，행정 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총통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통력 권한은，유신헌법의 핵심 기초자 가운 

데 하나인 갈봉근 교수에 따르면，대통령의 영도적 권력에서 나온다 이것 역시 슈미 

트가 히틀러의 총통 권한을 정치적 지도에 두고 있는 것과 사실상 대동소이 하다. 

“유신헌법에서의 대통령은 단순한 중립적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나아가 

서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를 결단하는 좀더 적극적인 영도적 

권력을 의미하고 있다.즉，처음부터 국가적 존립과 같은 위기의식，국가의 통일과 

같은 목적의식에서 대통령에게로 권력을 집중하고，또한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권 

력의 인격화를 결과하게 함으로써，제도적으로 대통령에 있어서의 영도적 권력을 

확립케 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l의 추천(제40조2항)， 대통령의 국민투 

표 부의권 및 그 국회해산권 등과 같은 것은 대통령의 이러한 영도적 권력의 확립 

을 위한 그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정책’ 을 국민투 

표에 붙일 수 있는 그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이야말로， 권력의 인격화에 있어서의 

영도자와 국민을 직결케 하는 그 권력의 정당성의 계기를 의미하지 않을 수 없 

다끼갈봉근 1975, 29). 

유신헌법 상의 대통령 권력의 압권은 무엇보다 모든 사법적 심사대상에서 제외 

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사후 추인조차 필요 없는 긴급조치권의 보유다. 유신헌법 

제 53조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조치권은 대통령 주 

권독재의 핵심적 정치기제다.갈봉근 교수(1975， 41) 또한 긴급조치권이 명시적으로 

칼 슈미트가 말하는 ‘비상명령’을 원용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도 이 조항 

이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 1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비상대권과 그 유형을 같이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중대한 사실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 서구 민주주의 국 

가의 그 어느 나라 헌법치고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처럼 사법적 심사에서 일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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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외되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Rossiter 2004). 비상명령 내지 긴급 

조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의 대통령의 비상명령권 조항 

역시 그것이 사법심판과 의회심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또한 비상조치의 구 

성요건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는 경 

우” 뿐만 아니라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정치적 억압 

과 탄압’ 을 헌법적으로 제도화한 이 문구의 치명적 결함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 

기에 여기는 별도의 언급이 필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긴급조치권은 입법 사항일뿐 아니라 헌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이지만，헌법 그 자 

체의 개정의 효력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하지만，이 역시 대통령이 개헌발의 

권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헌법개정을 합법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긴급조치의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53조 2항에서 기본권의 정지란 헌법 

의 규정여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긴급조치에 의해 그것을 제한할 수 있다 

는 의미이며， 여기에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긴급조치란 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의 규정여하에 불구하고 그것을 군정 또는 군사재판과 같은 예외적 운용 

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긴급조치가 헌법적 효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어떻든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했을 때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 

다(동조 3항).그리고 긴급조치의 원인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 

제해야 한다(동조 5항).뿐만 아니라 국회는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 

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그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을 특 

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해야 한다(동조 6항). 이러한 의미에서 국회의 건의 

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에 대한 유일한 사후통제를 뜻한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제53조에 의한 긴급조치권이 발동되고 있는 기간 중에 국회는 어떠한 기능 

과 권한을 갖느냐 하는 점이다. 그것은 이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은 긴급권의 목적 

을 위한 입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동조에 의한 긴급조치권이 행사될 

동안에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대상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 입법권은 물론 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갈봉근 1975, 42-43). 

한마디로 유신헌법상의 대통령 권력은 법률 제정， 헌법적 효력， 이에 대해 헌법 

개정의 권한 등 사실상 무한정，무제한의 것이라 할 수 있다.유신헌법은 헌법적 구 

속요건에 의거해 발동되는 계엄령 선포 등 위임독재를 넘어 헌법 그 자체를 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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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주권독재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발 

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며，이는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칼 슈미트는 바이마르 헌 

법 48조가 대통령의 주권적 독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구체적으로，이는 그 조 

항의 적극적 내지 포괄적 해석을 통해 연방 대통령의 주권적 독재의 가능성 헌법 

개정의 시도가 가능함을，즉 바이마르 헌법은 비상시기에 대통령에게 정치적 권한 

을 한정하지 않고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칼 슈미트는 대통령의 주권독 

재를 산출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최종심급으로서의 인민의 헌법제정권력에 대해서 

는 결정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지 헌법을 산출하는 헌 

법제정권력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바로 이러한 딜레마가 히틀러의 개인독재 

로 귀결되는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신헌법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난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창설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유신헌법의 주권독재적 특성은 긴급조치를 통한 대통령독재와 주권적 수임기관 

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완성되었다. 특별히， 유신헌법의 기초자들이 대통령과 

의회라는 주권을 대표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통일주체국민회의를 창설하 

려 한 것은 앞서 언급한 헌법제정권력의 항구적 제도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하겠 

다. 물론，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통령 선출권이 주어짐으로써 박정희 개인의 l인 

종신집권을 제도화한 측면도 있지만，단지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안정적 

기제만이 목표였다면 제5공화국 헌법처럼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를 제도 

화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했을 일이다. 또한 집권세력의 안정성과 통일성의 측면 

에서는 히틀러 체제하의 총통평의회와 유사한 대통령평의회 내지 남미 군부쿠데 

타 세력에게 친숙한 군사평의회와 같은 조직이 훨씬 효율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약 2αlO-5000명의 정원을 지닌 국민대의체 

로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헌법상에 최고주권기관10)을 창설한 것은 앞서 말한 

슈미테리안적 입헌독재，곧 주권독재론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인민의 

헌법제정권력의 문제를 정치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정당성 창출의 제도화를 

통해 결정을 보려 한 것이라 하겠다. 

\0) 유신헌법은 전문과 제 l장 총칙，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다루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규정은 제4장에서 다룬다. 적어도 헌법상의 구성 

만 놓고 본다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주권적 최고수입기관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것 

만은 분명 하다. 유신헌법 의 내용에 대해서 는 정 종섭 (2002， 339-3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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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는 그 용어와 내용에 있어 모두 칼 슈미트가 말하는 인민의 헌 

법제정권력으로서의 주권기관의 형식을 체현하고 있다. ‘통일주체’ 는 슈미트의 민 

주주의 정의，즉 치자와 피치지의 동일성에 기반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의 가장 긴급한 목표를 기준으로 우적결단을 강제하는 

주권자적 지위의 의미를 담고 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한 주권의 이러한 개별적 위임은 필연적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있어서의 그 이중적 성격을 결과케 하고 있는 바， 그 하나가 직접민주 

정적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대의정적 요소이다.통일주체국민회의에 있어서의 그 

직접민주정적 요소는，이 기구가 대통령이나 국회에 있어서와 같이 포괄적 권한을 

가진 국가기구가 아닌， 개별적 구체적 권한을 위임받은 그리고 국민에 의하여 직 

접 선출된 국가기구라는 뜻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 

의의 존재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35조의 ‘조국의 명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 

의 주권적 수입기관이다’ 라는 규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이념적 기속성(羅束性)은 확실히 직접 민주정에로의 접 

근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타변에 있어서，통일주체국민회의는 헌법에서 

규정된 개별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주권을 대신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대의정적 요 

소도 내포하고 있다. 즉，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자유를 적어도 그 주 

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이러한 무기속(無羅束) 

위임의 원칙이야말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정적 요소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정당가업을 금지함으로써(제37조 3항) 대의제 

에 있어서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전체로서의 국민을 강조하고 있다.따라서 통일 

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전체국민의 대표는 국민주권원리에 있어서의 그 전체국민 

의 인격화를 의미하고 있다"(갈봉근 1975, 22-23) 

그러나 무엇보다 주권독재의 문제의식에서 중요한 점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적 

어도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의회，법원 등 전통적인 3권 기관들보다 우위에 놓인 최 

고주권기구라는 사실이다. 

“현행헌법은 대통령， 국회 ， 법원과 같은 전통적인 3개의 국가기관 이외에 이들 

기관의 정상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 

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 (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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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고 있다. 민주국가의 권력분립의 원리에 있어서 

는 그 국가의 주권을 입법，행정，사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따라서 이와 같은 주권의 특별한 위임을 그 권한으로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이들 기관의 상위기관으로 설치한 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 을 강조한 헌법 전문， 대통령에게 새로이 ‘조국의 평화적 통 

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운 것’ (제43조 3항)과 함께 현행헌법에 평화통일을 바 

라는 범국민적 열망을 강력히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한국화를 위한 

하나의 제도적 징표인 것이다. 따라서 현행헌법에 있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다 

른 국가기관에 있어서와 같이 포괄적 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구가 아니라 그것은 

대통령이 부의한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대통령의 선출 및 국회의원 정 

수 3분의 1의 선출，국회가 부의한 개헌안의 확정 동과 같은 개별사항에 관한 권한 

만을 가지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관한 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 

민의 주권을 대신 행사하는 국민의 위임적 대표라고 할 수 있다. 현행헌법이 통일 

주체국민회의를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바로 그 까닭이다" (갈 

봉근 1975,20-21). 

사실상，정치현실에 있어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 권력의지에 복속된 기 

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국회의원 3분의 l을 선출하며，무엇보 

다 항구적인 헌법제정의 권한을 지녔다는 것은 이른바 ‘능산적 자연’ 으로서 헌법 

제정권력을 실제로 창설하려 했다는 면에서，슈미트의 헌법정치이론인 주권독재의 

정치문법 내에서 슈미트의 발상을 뛰어넘은 헌법적 제도혁신을 시도한 것으로 평 

가할수있다. 

V. 결론 

유신헌법은 역설적이게도 헌법제정권력 기관 그 자체인 국민들에게서 사실상 

탄핵되었다. 1978년 제 1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 통일 민주당이 

총득표율에서 야당이 그 무슨 수를 쓰던 간에 결코 패배할 수 없었던 여당인 민주 

공화당에게 1.1% 앞서는 한국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진정한 ‘선거혁명이 발생했 

기 때문이다. 적어도 최종심급의 주권자인 국민들에게서는 업헌 민주주의적 요소 

가 입헌 독재의 요소를 압도했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근본적으로는 유신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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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박정희 개인을 위한 위인법적 성격으로부터 그러한 절대 권력자의 소멸과 함 

께 종식될 운명이었을는지 모른다.설령 그렇다손치더라도유신헌법을그저 박정 

희 개인의 종신집권을 위한 헌정사의 해프닝 정도로만 평가할 것인가?유신헌법의 

변화가능성，그 정치적 다이내미즘은 일고의 여지조차 없는가?유신 헌법체제하에 

서 정치적 힘이 가장 강한 대통령과 가장 약한 대통령을 함께 배출했다는 것은 무 

엇을 의미하는가?우리는 한국 헌정사를 관통해 온 대통령 중심의 정치제도를 얼 

마나 잘 이해하며 잘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는 앞서의 논의를 통해 유신헌법에 칼 슈미트 헌법정치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권 독재론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 

데，특별히 통일주체국민회의리는 주권적 수임기관의 창설은 사실상 슈미트의 문 

제틀을 일정정도 넘어서는 헌법이론적 혁신에 해당한고 평가했다. 이즈음에서 우 

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및 행정수도이전 문제 위헌심판 등 헌법재판 

소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면서，우리사회에서 헌 

법의 수호자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민주주의의 

운명과 헌법수호라는 중대한 정치적 책무를 9인의 법전문가의 손에만 맡겨 놓는 

게 타당한 일이며，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정당한 일인가?정치적 국민배심원 제도로 

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같은 초당적 국민회의체에 대한 상상은 불가능한가?요컨 

대，정당정치에 기반한 현대 의회제도 및 입헌민주주의 체제의 기능부전 현상과 그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의 창설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보다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현대 민주주의와 입헌독재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어 

떤 측면에서 칼 슈미트의 주권꼭재론과 한국의 유신헌법은 경제적 약육강식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약육강식 체제를 제도한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칼 슈미트의 이론적 공헌은 민주주의와 독재가 입헌주의의 이름아래 현대 정치세 

계에서 공존하면서 서로를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 

이다. 

세기의 전환기에 미국의 신보수주의，곧 네오콘의 등장과 그들의 일방주의적 정 

치행태를 보면서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네오콘들이 한때 무력을 써서라도 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변함에 

따라，미국이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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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11) 심지어 미국 정치체제를 기독교 신정국가로 규정 

하는 정치분석서도 등장할 정도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제국질서 내지 신정국가 

와 양립할 수 있는가? 9. 11 사건 이후 애국법 제정 등은 사실상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입헌독재적 정치행태로 규정해야 하지 않을까?무슬림 

사회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우적결단의 정치학에서 칼 슈미 

트가 말한 주권독재의 제국화와 그것의 국제정치적 전이과정 퉁 이론적 친화성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12) 

참고문헌 

갈봉근. 1975. r유신헌법해설~ . 광명출판사. 

김철수. 1979. r현대 헌법론J. 박영사. 

__ .1999. Ir헌법학 개론J . 박영사 

김태일.200 1.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헌법 비교 " r한국정치와 헌정사』 한울아카데미. 

11) .As 1 write this, America is at war. Our tr∞ps occupy Iraq and seπe in Afghanistan .. . Who are 

our friends? Who is the enemy? In this war, the enemy is unknown, uncertain ... We were once a 

republic. Have we become an empire? What is our work in the world? The ancient imperative 

‘Know thyselÍ carved in Delphi and carried in the heart, came with philosophy from the old world 

to the new. 까le question of that ancient philosophy ch외1enge our present p이itics . (Norton 2004, 2-

3). 

12) “미국 보수진영의 논리는 부시행정부로 하여금 자유와 정의를 내세우며 미국의 국익에 

저항하는 세력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른바 ‘무정부적 제국 

(The Anarchy of Empire)’ 으로 변해버리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9 . II 사태로 인한 미국인 

들의 ‘슬픔과 공포’를 악용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 상호복합적이고 다양한 미 

국과 세계와의 관계를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단순화했다.국민 정서를 조작한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편에 서있지 않는 미국인과 국제사회를 ‘잠재적 테러범 ’ 으로 간 

주했다 국내적으로는 ‘애국법(patriot Act)’ 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이주민과 유학생들을 

감시 조사하는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역사상 전례없는 ‘국토 

(Homeland) 방위군’ 을 편성해 전세계 미군기지에 배치시킴으로써 사실상 지구 전체를 

미국의 국토로 간주하려는 신제국주의적 전략을 수립했다"(에이미 케플란， < ‘무정부적 
제국’ 미국의 위기 >，한겨레신문 2아)4띠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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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fTR에tT 1. 

On the Constitutional Dictatorship Theory: 
Carl Schmitt’s Sovereign Dictatorship and 

the Korean ‘Yushin’ Constitution 

Hyung-ik Choi I 떼shin University 

S'o far, m'Ost studies 'Of c'Onstituti'Onalism were d'One in ways such that c'Onstituti'Onalism is s'O 

far the same as libera1 democracy. In westem political hist'Ory, it is a fact that the latter has 

devel 'Oped with the f'Ormer as a selective affinity but the tw 'O p이itical c'Oncepts are n'Ot 

necessarily the same. Because n'Ot 'Only c'Onstituti'Onal liberal democracy but c'Onstituti 'Onal 

dictat'Orship can 외s'O have relevancy in the aspect 'Of either the political the'Ories 'Or the real 

p이itical systerns as well. As the survival 'Of each nati'Onal state faced catasσ'Ophic situati'Ons 'Of 

political crisis, all democratic states revealed auth'Oritarian figures thr'Ough severa1 dictat'Orial 

decisi'On making styles, even th'Ough such a political behavi 'Or has been maintained 'Over the 

duration of such c디sis. In a nutshell, b이h the rnodem democracy 잉ld the p이itical dictatorship 

may be anal 'Ogized as twins that were born fr'Om the same w'Omb. On the basis 'Of that 

hypothesis, this article examines an 'Other aspect 'Of c'Onstituti 'Onalism by focusing 'On the 

reas뼈ng 'Of Carl Schmitt’s s'Overelgn 이ctat'Orship. Furtherm'Ore, it has an'Other aim which is t'O 

C디tically reinterpret the political principle 'Of the ‘Yushin’ C'Onstituti'On during K'Orea’s f'Ourth 

republic that seems t'O have been influenced greatly by Carl Schmitt’s political the'Ory 'Of 

s'Overeign dictat'Orship. 

Keywords: C'Onstituti 'Onal dictat 'Orship, the Crisis 'Of liberal dem 'Ocracy, S'Overeign 

dictat'Orship, P'Olitical the 'Ol'Ogy, Auth 'Ority determinism, C'Onstituti 'Onal pe 'Ople’s p'Ower, 

‘Yushin’ C'Onstituti'On, Pe'Ople C'Ongress 'OfUnificati 'On Identity. 




